
변경 대비표 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 시행 예정일 : 2024.05.31 

 개정 약관명 : 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 특약 

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 

 개정대비표 

 

개정전 개정(안) 비  고 

제12조 예금자보호 

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

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

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

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

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

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

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

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

 

<부 칙> 

<신설> 

 

 

 

제12조 예금자보호 

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

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

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및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운용되는 퇴직연

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

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운용되는 

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

 

 

 

<부 칙> 

본 특약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 

 

 

 

문구 수정 

 

문구 수정 

 

 

 

 

 

 

시행일자 추가 

 

※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내용이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

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


